
국화 직무육성품종 등록전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

1. 도유품종보호권 처분(통상실시권 허락 : 수의계약)

가. 계약에 관한 사항

○ 처분방법 : 통상실시권 허락(수의계약)

○ 실시기간 : 품종보호기간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

○ 실시범위 : 대한민국내에 종자의 생산․판매(경기도내 1년차 우선 실시)

○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: “드림해피” 등 7품종

○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

○ 대상품종 및 수량 : ‘드림해피’ 등 7품종(2,500천주)

작물명 품 종 명 출원번호
(임시보호권)

총판매예정
수량(3년간)

최근3년간
평균단가♩

기본율
(로얄티)

예정가격안
(원)

국화 드림해피 제2012-11호 500,000주 70원/주 2% 700,000

드림리버 제2012-10호 500,000주 70원/주 2% 700,000

드림라운드 제2011-32호 300,000주 70원/주 2% 420,000

드림워터 제2009-497호 200,000주 70원/주 2% 280,000

마 이 힐 제2012-2호 400,000주 70원/주 2% 560,000

마이루비 제2012-3호 300,000주 70원/주 2% 420,000

마이베어 제2012-4호 300,000주 70원/주 2% 420,000

계 7품종 2,500,000 3,500,000

♩판매예정단가 산출 : 한국화훼종자협회 산정

나.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: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,

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

※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

다. 수의계약 신청자격

○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

○ 종자산업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․도지사, 시장․군수 및 농업

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(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

및 그 중앙회,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입니다)



라. 수의계약 신청서류

○ 통상실시권계약서(도직무조례 제 13조에 의한 별지 9호 서식)

○ 수의계약신청서(도직무조례 제 14조에 의한 별지 10호 서식)

○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(소정양식)

○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(소정양식)

○ 인감증명서(국유재산 매수입찰용) 1통 및 사용인감계

○ 위임장 1통(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)

○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(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) 1통

○ 종자산업법 137조에의한해당분야종자업등록증사본(농업단체는법인등록증사본) 1부

<실시료 산정기준>

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×판매예정단가×기본율

① 판매예정수량 :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중

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(총판매예정수량을

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)

② 판매예정단가 :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

③ 기본율 : 1～2%(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)

※ 총판매예정수량 : 당해품종이 3년간판매될수있는예상수량으로시장성을의미하며

이것을참고하여계약자가판매수량을계획하여실시료산정시반영

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

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

예) 국화 “드림해피” 품종을 3년간 300,000주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

실시료 → 300,000주 × 70원 × 2% = 420,000원

마. 실시료 납부 방법

○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시 전액 납부합니다.

○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의 경상

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.

바. 기타 참고사항

○ 계약후 분양가능한 모본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원예산업연구과

(031-229-5802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


<처분용 국화 품종별 사진 및 특성>

<절화용 국화>

: 4종(2011년 2품종, 2010년 1품종, 2009년 1품종)

<분화용> : 3종(2011년 개발품종)



<총판매예정수량 산출내역>

<절화용>

○ 드림해피

- 총판매예정수량 : 500,000주

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

년도별
국내 재배
면적(A)

ha당 종묘 
소요량(B)

종묘소요량
(C)=(A×B)

유사품종의 
점유율(D)

등록종묘의 
점유가능율(E)

총판매예정수량
(F)=C×D×E

1년차 108ha 450천주 48,600천주 1% 0.1% 100,000주

2년차 108 450 48,600 2% 0.2% 200,000주

3년차 108 450 48,600 3% 0.4% 200,000주

합   계 500,000주

○ 드림리버

- 총판매예정수량 : 500,000주

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

년도별
국내 재배
면적(A)

ha당 종묘 
소요량(B)

종묘소요량
(C)=(A×B)

유사품종의 
점유율(D)

등록종묘의 
점유가능율(E)

총판매예정수량
(F)=C×D×E

1년차 108ha 450천주 48,600천주 0.1% 0.1% 100,000주

2년차 108 450 48,600 0.2% 0.4% 200,000주

3년차 108 450 48,600 0.3% 0.4% 200,000주

합   계 500,000주



○ 드림라운드

- 총판매예정수량 : 300,000주

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

년도별
국내 재배
면적(A)

ha당 종묘 
소요량(B)

종묘소요량
(C)=(A×B)

유사품종의 
점유율(D)

등록종묘의 
점유가능율(E)

총판매예정수량
(F)=C×D×E

1년차 108ha 450천주 48,600천주 0.1% 0.5% 100,000주

2년차 108 450 48,600 0.1% 0.6% 100,000주

3년차 108 450 48,600 0.1% 0.7% 100,000주

합   계 300,000주

○ 드림워터

- 총판매예정수량 : 200,000주

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

년도별
국내 재배
면적(A)

ha당 종묘 
소요량(B)

종묘소요량
(C)=(A×B)

유사품종의 
점유율(D)

등록종묘의 
점유가능율(E)

총판매예정수량
(F)=C×D×E

1년차 108ha 450천주 48,600천주 0.1% 4% 100,000주

2년차 108 450 48,600 0.1% 5% 50,000주

3년차 108 450 48,600 0.1% 6% 50,000주

합   계 200,000주

<분화용>

○ 마이힐

- 총판매예정수량 : 400,000주

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

년도별
국내 재배
면적(A)

ha당 종묘 
소요량(B)

종묘소요량
(C)=(A×B)

유사품종의 
점유율(D)

등록종묘의 
점유가능율(E)

총판매예정수량
(F)=C×D×E

1년차 72ha 300천주 21,600천주 0.2% 0.1% 100,000주

2년차 72 300 21,600 0.2% 0.2% 200,000주

3년차 72 300 21,600 0.2% 0.3% 100,000주

합   계 400,000주



○ 마이루비

- 총판매예정수량 : 300,000주

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

년도별
국내 재배
면적(A)

ha당 종묘 
소요량(B)

종묘소요량
(C)=(A×B)

유사품종의 
점유율(D)

등록종묘의 
점유가능율(E)

총판매예정수량
(F)=C×D×E

1년차 72ha 300천주 21,600천주 0.2% 0.3% 50,000주

2년차 72 300 21,600 0.2% 0.5% 150,000주

3년차 72 300 21,600 0.2% 0.5% 100,000주

합   계 300,000주

○ 마이베어

- 총판매예정수량 : 300,000주

년간 국내종묘 소요량 등록종묘의 판매예정 수량

년도별
국내 재배
면적(A)

ha당 종묘 
소요량(B)

종묘소요량
(C)=(A×B)

유사품종의 
점유율(D)

등록종묘의 
점유가능율(E)

총판매예정수량
(F)=C×D×E

1년차 72ha 300천주 21,600천주 0.2% 0.1% 50,000주

2년차 72 300 21,600 0.2% 0.3% 150,000주

3년차 72 300 21,600 0.2% 0.4% 100,000주

합   계 300,000주


